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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       법        원

제     2     부

판 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19 36971  증여 부과처분취소

원고, 상고인 겸 피상고인

원고 

소송 리인 법 법인 즈 담당변 사  외 2인

피고, 피상고인 겸 상고인

삼 장

소송 리인 법 법인 남산 담당변 사 이창 외 3인

원 심  결 울고등법원 2019. 2. 8. 고 2017 42264 결

 결  고 2020. 6. 25.

주       문

1. 원심 결  피고 소 부분  하고, 이 부분에 한 1심 결  취소하며, 이 

부분 소를 각하한다.

2. 원심 결  원고 소 부분 

  가. 2009. 7. 10. 증여 분에 한 증여  부과처분 가운데 1,013,687,176원  과

하는 부분, 2010. 1. 20. 증여분에 한 증여  부과처분 가운데 38,196,312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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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하는 부분, 2011. 7. 10. 증여 분에 한 증여  부과처분 가운데 

397,614,739원  과하는 부분  하고, 이 부분에 한 1심 결  취소하

며,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,

  나. 2007. 12. 28. 증여 분, 2009. 12. 28. 증여 분, 2010. 12. 28. 증여 분, 

2011. 12. 28. 증여 분에 한 각 증여  부과처분  2009. 7. 10. 증여

분, 2011. 7. 10. 증여 분에 한 각 나 지 증여  부과처분 부분  하

고, 이 부분 사건  울고등법원에 송한다.

3. 원고  나 지 상고를 각한다.

이       유

  상고이 를 단한다.

  1. 사안  개요

  원심 결 이  에 하면, 다 과 같  사실  알  있다.

  가. 부산지 국 청  2013. 6. 14.부  2014. 6. 17. 지 원고에 한 증여  조사를 

실시한 결과, 2007 부  2011 지 원고 명  취득한 에스에스씨피 주식회사(이하 

‘SSCP'라 한다)  주식 합계 357,221주(이하 ‘이 사건 SSCP 주식’이라 한다)에 하여 

이를 SSCP  이사이자 주주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명 신탁한 것  보아 아

래  재  같이 각 주주명부 폐쇄일  증여 일  하여 이 사건 SSCP 주식  평

가액  3,087,662,052원  증여 가액  산 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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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 증여 일 주식 (주) 주당 평가액(원) 증여 가액(원)

1 2007. 11. 09. 1,300 32,868 42,728,400

2 2007. 12. 28. 22,506 31,301 704,460,300

3 2008. 12. 28. 7,800 6,967 54,342,600

4 2009. 07. 10. 154,030 9,814 1,511,650,420

5 2009. 12. 28. 17,765 7,790 138,389,350

6 2010. 12. 28. 9,428 5,467 51,542,876

7 2011. 07. 10. 139,286 4,036 562,158,296

8 2011. 12. 28. 5,106 4,385 22,389,810

합계 357,221 3,087,662,052

  나. 또한 부산지 국 청  원고가 2007 부  2012 지 소외인 부  신용카드 

사용 , 아 트 취득자  등  증여  것  추 하여  1,411,976,368원  증여

재산가액  산 하 다.

  다. 피고는 부산지 국 청   같  조사 결과에 라 2014. 7. 10. 원고에게 

2007  내지 2012  귀속 각 증여  합계 2,864,303,420원  경 ․고지하 다(이하 

‘당  처분’이라 한다).

  라. 원고는 당  처분에 불복하여 조 심 원에 심 청구를 하 고, 조 심 원  

2015. 9. 1. 2010  내지 2012  신용카드 사용  합계 160,480,000원  원고에게 

객 인 자  원천이 있거나 원고  소외인이 공동  사용한 생 자 일 개연 이 

높고, ○○○○○아 트 담보 출   2012. 9. 19.자 추가 출  158,000,000원과 

2011. 6. 27.자 추가 출  100,000,000원  소외인이 원고 신 상 하 다고 인 할 

근거가 부족하다는 이  원고  청구를 일부 아들이는 결  하 다(이하 당  

처분   결 에 라 감액경 고 남  부분  ‘이 사건 각 처분’이라 한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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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마.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하 다. 1심 결  이 사건 각 처분 

 이 사건 SSCP 주식  부분  경우 명 신탁 사실  인 나 명 신탁 증여

가 일부 복 용 어 법하고, 아 트 취득자   신용카드 사용  등  

부분  경우 취득재산  가액 또는 채  상 액에 한 피고  증명이 일부 부족

하여 법한데, 변 종결시 지 출  자료들만  원고에게 법하게 부과  당

한 액  산출할  없다는 이  이 사건 각 처분  부 취소하 다. 면 원심

결  이 사건 각 처분  2008  신용카드 사용  가운데 49,029,949원  과하는 

부분과 ○○○○○아 트 취득부 용 40,534,000원 부분  법하다고 보아 일부 취

소하고, 나 지 각 처분  법하다고 보아 원고  나 지 청구를 각하 다.

  .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한 후인 2019. 6. 20. 원심 결  취지에 라 

이 사건 각 처분  원심 결  피고 소 부분과, 증여재산가액  10  이내에 이루

어진 재차증여  증여  과 가액에 가산함에 라 액이 증가한 부분, 즉 2009. 7. 

10. 증여 분에 한 증여  부과처분 가운데 1,013,687,176원  과하는 부분, 

2010. 1. 20. 증여분에 한 증여  부과처분 가운데 38,196,312원  과하는 부분, 

2011. 7. 10. 증여 분에 한 증여  부과처분 가운데 397,614,739원  과하는 부

분  부 직권  취소하 다.

  2. 이 사건 소  피고가 상고  후 취소한 부분에 한 직권 단

  행 처분이 취소 면 그 처분  효  상실하여  이상 존재하지 않 며, 존재하

지 않는 행 처분  상  한 취소소송  소  이익이 없어 부 법하다( 법원 

2012. 12. 13. 고 2012 18202 결 등 참조).

  앞  본 사실 계를 이러한 법리에 추어 살펴보면,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한 



- 5 -

후에 원심 결  취지에 라 이 사건 각 처분  원심 결  피고 소 부분 등  직

권  취소한 사실  알  있 므 , 이 사건 소   같이 취소  부분에 한 

것  이미 그 효 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  취소를 구하는 것  소  이익이 없어 

부 법하게 었다.

  3. 원고  상고이  1 에 하여

  원심  1심 결 이 를 인용하여 원고는 명 신탁자인 소외인과 연인 계  지내

다가 2012 부  결   동거한 사실, 원고는 2010 부  2013 지 보험

리사  근 하 는데 종합소득  신고 입이  47,073,280원에 불과한 사실, 이 

사건 SSCP 주식 매 자  출처가 소외인이 부 출자하여 립한 주식회사 에스티

엠 퍼 이 부   가지 인 사실, 원고가 국내에 있는 동안 소외인이 체

하  외국에  이 사건 SSCP 주식  거래 주 이 이루어지 도 한 사실 등  인 한 

다 , 그 시  같  사 에 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인 부  이 사건 SSCP 주식

 명 신탁 았다고 이 타당하다고 단하 다.

  원심 결 이 를 법하게 채택  증거에 추어 살펴보면, 원심   같  단

에 논리  경험  법  하여 자 심증주  한계를 벗어나 사실  인하거나 

명 신탁에 한 법리를 해하는 등  잘못이 없다.

  4. 원고  상고이  2  내지 4 에 하여

  가.  규 과 법리

  1) 구 상속   증여 법(2015. 12. 15. 법  13557  개   것, 이하 

상속   증여 법  ‘상증 법’이라 한다) 45조 2 1항 본  권리  이 이나 

그 행사에 등 ․등 ․명 개  등(이하 ‘명 개  등’이라 한다)이 필요한 재산 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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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자  명 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 본법 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 자  명

개  등  한 날에 그 재산  가액  명 자가 실  소 자 부  증여  것  

본다고 규 하고 있다(2007. 12. 31. 법  8828  개   구 상증 법 

45조 2  2010. 1. 1. 법  9916  개   구 상증 법 45조 2도 같  

취지이다. 이하 구별하지 아니하고 ‘이 사건 법 조항’이라 통칭한다).

  2) 명주식  이  취득자  명과 주소를 주주명부(자본시장과 자업에 

한 법  316조에 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)에 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항하

지 못하는 것이어 , 주주명부에 주식  실  소 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  명 개

가 어야 법에 규  증여  요건인 권리  이 이나 행사에 명 개 를 요하는 

재산에 있어  실  소 자  명 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( 법원 1994. 2. 22. 

고 93 14196 결, 법원 2007. 2. 8. 고 2005 10200 결 등 참조). 다만, 해당 

주주명부 폐쇄일   주주명부에 실  소 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  명 개

 주식  이미 이 사건 법 조항에 라 증여  상이  명 신탁 주식이 그

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  다시 증여  상  삼   없다.

  또한  증여  상이 어 과 었거나 과   있는 명 신탁 주식  

매도 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  명 개  주식  그것이  명 신

탁 주식과 시 상 또는 질상 단 어 별개  새 운 명 신탁 주식  인 는 

등  특별한 사 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 조항이 용 어 증여 가 과  는 

없다( 법원 2017. 2. 21. 고 2011 10232 결 등 참조). 이   증여  

상이  주식  매도 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  명 개  주식이라는 사

 납 자에게 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가 는 사실 계도 부분 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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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 지 역 안에 있어 과 청 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 므 , 

그 증명 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  평  고 하여 납 자  하여  증명하게 하

는 것이 합리 인 경우에는 증명  필요를 납 자에게 돌릴  있다.

  나. 2007. 12. 28. 증여 분 주식에 하여

  1) 원심 결 이  에 하면, 다 과 같  사실  알  있다.

  가) 소외인  원고 명   △△△△△△ 계좌를 이용하여 2007. 10. 16. SSCP 주

식 1,300주(이하 ‘1차 주식’이라 한다)를 매 하고 2007. 11. 9.경  주식에 해 원고 

명  명 개 를 마쳤다.

  나) 이후 소외인  △△△△△△ 계좌를 통해 2007. 11. 19.부  2007. 11. 21. 지 

SSCP 주식 합계 6,120주를 매 하고 2007. 11. 30.부  2007. 12. 4. 지 SSCP 주식 

합계 5,820주를 매도하는 등 SSCP 주식  매 ․매도를 여러 차  복하 는데, 주주

명부 폐쇄일인 2007. 12. 28.경 △△△△△△ 계좌에 남아 있는 SSCP 주식  22,506주

(이하 ‘2차 주식’이라 한다) 다.

  다) 원고는 원심에  나 에 취득한 주식   처분한 것  보는 이른  ‘후입

출법’에 라 2차 주식  이미 증여  상이  주식  외한 21,206주를 증여

 상 주식 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 다. 면, 피고는  취득한 주식   

처분한 것  보는 이른  ‘ 입 출법’에 라 증여  상 주식  특 하여야 한

다고 주장하 다.

  2)  같  사실 계를 앞  본  규 과 법리에 추어 보면, 원심 는 

 거래 당사자  사 등  사  고 하여 당사자들이 주장한 입 출법과 

후입 출법  합리 이라고 단 는 식에 라 증권계좌별  1차 주식과 그 후 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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득한 주식이 매도  시  량  특 한 다 , 2차 주식 에  이미 증여  상

이  1차 주식  외하고 새  증여  상이  주식 가 얼마인지를 심리하여

야 한다. 만약 그 심리결과 2차 주식  새  증여  상이  주식이 남아 있다면, 

원심  다  단계  그 주식이  증여  상이  1차 주식  매도  

사용하여 동일인 명  재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그 결과에 라 이 

사건 법 조항에 른 과  여부를 단하여야 한다.

  그런데도 원심  2차 주식 에 이미 증여  상이  1차 주식이 남아 있는지 

등  심리하여 그 1차 주식  증여  상에  외할지 여부를 단하지 아니한 채 

2차 주식이 1차 주식  매도  사용하여 재취득한 주식이라고 보  어 다는 이

만  2007. 12. 28. 증여 분에 한 증여  부과처분 부가 법하다고 단하

다. 이러한 원심  단에는 이 사건 법 조항에 른 증여 에 한 법리를 해하

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 써 결에 향  미  잘못이 있다.

  다. 2009. 7. 10. 증여 분 주식에 하여

  1) 원심 결 이  에 하면, 다 과 같  사실  알  있다.

  가) 소외인  원고 명   □□□□ 계좌를 이용하여 2008. 8. 1.부  2008. 8. 6.

지 SSCP 주식 7,800주(이하 ‘3차 주식’이라 한다)를 매 하고 2008. 12. 28.경  주

식에 해 원고 명  명 개 를 마쳤다.

  나) 이후 소외인  □□□□ 계좌를 통해 2009. 5. 7. 3차 주식  5,683주를 매도하

고 2009. 5. 11.부  2009. 6. 29. 지 SSCP 주식 합계 8,750주를 매 하 다. 5,683주

 매도  75,606,200원  2009. 5. 11.에 매 한 6,000주  매  사용 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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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) 주주명부 폐쇄일인 2009. 7. 10.경 □□□□ 계좌에 남아 있는 SSCP 주식  

10,867주이고, 당시 그  별도  원고 명   ◇◇◇◇◇◇ 계좌에 3,960주, 원고 

명   ☆☆☆☆ 계좌에 139,203주  SSCP 주식이 각각 남아 있었다(이하  각 

주식  합한 154,030주를 ‘4차 주식’이라 한다).

  2)  같  사실 계를 앞  본  규 과 법리에 추어 보면, 3차 주식 에 

 같이 □□□□ 계좌를 통해 매도 고 남  SSCP 주식 2,117주는 2008. 12. 28.경 

이미 증여  상이  명 신탁 주식이므 , 4차 주식  이를 외한 151,913주가 

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인 2009. 7. 10.경   새  증여  상이  주식에 

해당한다. 나아가 새  증여  상이  151,913주  2009. 5. 11. 매 한 6,000주

는 이미 증여  상이  3차 주식  매도  사용하여 동일인 명  재취득

한 주식이므 , 결국 6,000주를 외한 145,913주에 해 만 이 사건 법 조항에 

른 과 를 할  있다.

  그런데도 원심  그 시  같  이 만  2009. 7. 10. 증여 분에 한 증여  

부과처분 가운데 1,013,687,176원 부분 부가 법하다고 단하 다. 이러한 원심  

단에는 이 사건 법 조항에 른 증여 에 한 법리를 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

다하지 아니함 써 결에 향  미  잘못이 있다.

  라. 2009. 12. 28. 증여 분 주식에 하여

  1) 원심 결 이  에 하면, 다 과 같  사실  알  있다.

  가) 앞  본  같이 4차 주식  △△△△△△ 계좌에 139,203주, □□□□ 계좌

에 10,867주, ◇◇◇◇◇◇ 계좌에 3,960주 합계 154,030주가 남아 있었는데, 2009. 7. 

10.경 그  151,913주에 해 원고 명  새  명 개 를 마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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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) 이후 소외인이 원고 명  상증자에 참여하여  SSCP 주식  2009. 8. 

19. □□□□ 계좌에 2,153주, ◇◇◇◇◇◇ 계좌에 785주가 각각 입고 었다. 

  다) 소외인  2009. 11. 20.부  2009. 12. 28. 지 원고 명   △△△△△△ 계

좌를 통해 SSCP 주식  매  매도를 여러 차  복하다가 마지막에  계좌에 있

는 SSCP 주식  부 매도하 다.

  라) 주주명부 폐쇄일인 2009. 12. 28.경 원고 명  SSCP 주식  △△△△△△ 계좌

에 0주, □□□□ 계좌에 13,020주, ◇◇◇◇◇◇ 계좌에 4,745주가 남아 있었다(이하 

 각 주식  합한 17,765주를 ‘5차 주식’이라 한다).

  2)  같  사실 계를 앞  본  규 과 법리에 추어 보면, 4차 주식 에 

□□□□  ◇◇◇◇◇◇ 계좌에 그  남아 있는 SSCP 주식 합계 14,827주는 

2009. 7. 10.경 이미 증여  상이  명 신탁 주식이어  5차 주식  이를 외

한 2,938주가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인 2009. 12. 28.경   새  증여  상

이  주식에 해당하므 , 결국 2,938주에 해 만 이 사건 법 조항에 른 과 를 

할  있다.

  그런데도 원심  그 시  같  이 만  2009. 12. 28. 증여 분에 한 증여

 부과처분 부가 법하다고 단하 다. 이러한 원심  단에는 이 사건 법 조

항에 른 증여 에 한 법리를 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 써 결

에 향  미  잘못이 있다. 

  마. 2010. 12. 28. 증여 분 주식에 하여

  1) 원심 결 이  에 하면, 다 과 같  사실  알  있다.

  가) 앞  본  같이 5차 주식  □□□□ 계좌에 13,020주, ◇◇◇◇◇◇ 계좌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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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745주가 남아 있었는데, 2009. 7. 10.경 그  2,153주(□□□□ 계좌)  785주(◇◇◇

◇◇◇ 계좌)에 해 원고 명  새  명 개 를 마쳤다.

  나) 이후 소외인  원고 명   ◇◇◇◇◇◇ 계좌를 통해 2010. 7. 28. SSCP 주

식 3,000주를 매도하 고, 2010. 12. 15. SSCP 주식 10,283주를 매 하 며, 2010. 

12. 29. SSCP 주식 2,600주를 매도하 다. 

  다) 주주명부 폐쇄일인 2010. 12. 30.경 ◇◇◇◇◇◇ 계좌에 남아 있는 원고 명  

SSCP 주식  9,428주(이하 ‘6차 주식’이라 한다) 다.

  라) 앞  본  같이 원심에  원고는 후입 출법에 라, 피고는 입 출법에 

라 증여  상 주식  특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.

  2)  같  사실 계를 앞  본  규 과 법리에 추어 보면, 원심 는 

 거래 당사자  사 등  사  고 하여 당사자들이 주장한 입 출법과 

후입 출법  합리 이라고 단 는 식에 라 증권계좌별  5차 주식과 그 후 취

득한 주식이 매도  시  량  특 한 다 , 6차 주식 에  이미 증여  상

이  5차 주식  외하고 새  증여  상이  주식 가 얼마인지를 심리하여

야 한다. 만약 그 심리결과 6차 주식  새  증여  상이  주식이 남아 있다면, 

원심  다  단계  그 주식이 이미 증여  상이  5차 주식  매도  사

용하여 동일인 명  재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그 결과에 라 이 사

건 법 조항에 른 과  여부를 단하여야 한다.

  그런데도 원심  그 시  같  이 만  2010. 12. 28. 증여 분에 한 증여

 부과처분 부가 법하다고 단하 다. 이러한 원심  단에는 이 사건 법 조

항에 른 증여 에 한 법리를 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 써 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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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향  미  잘못이 있다. 

  . 2011. 7. 10. 증여 분 주식에 하여

  1) 원심 결 이  에 하면, 다 과 같  사실  알  있다.

  가) 앞  본  같이 6차 주식  ◇◇◇◇◇◇ 계좌에 9,428주가 남아 있었는데, 

2010. 12. 30.경  주식에 해 원고 명  새  명 개 를 마쳤다.

  나) 이후 소외인  2011. 3. 3.부  2011. 7. 5. 지 원고 명   △△△△△△ 계

좌를 통해 SSCP 주식  매 ․매도를 여러 차  복하 고, 2011. 2. 18.부  2011. 

7. 4. 지 원고 명   ◇◇◇◇◇◇ 계좌를 통해 SSCP 주식 합계 8,490주를 매

하 다. 

  다) 주주명부 폐쇄일인 2011. 7. 10.경 △△△△△△ 계좌에 121,368주, ◇◇◇◇◇

◇ 계좌에 17,918주  원고 명  SSCP 주식이 남아 있었다(이하  각 주식  합한 

139,286주를 ‘7차 주식’이라 한다).

  2)  같  사실 계를 앞  본  규 과 법리에 추어 보면, 6차 주식 에 

 같이 ◇◇◇◇◇◇ 계좌를 통해 매도 고 남  SSCP 주식 9,428주는 2010. 12. 

30.경 이미 증여  상이  명 신탁 주식이므 , 7차 주식  이를 외한 

129,858주가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인 2011. 7. 10.경   새  증여  상이 

 주식에 해당하므 , 결국 129,858주에 해 만 이 사건 법 조항에 른 과 를 

할  있다.

  그런데도 원심  그 시  같  이 만  2011. 7. 10. 증여 분에 한 증여  

부과처분 가운데 397,614,739원 부분 부가 법하다고 단하 다. 이러한 원심  

단에는 이 사건 법 조항에 른 증여 에 한 법리를 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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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하지 아니함 써 결에 향  미  잘못이 있다. 

  사. 2011. 12. 28. 증여 분 주식에 하여

  1) 원심 결 이  에 하면, 다 과 같  사실  알  있다.

  가) 앞  본  같이 7차 주식  △△△△△△ 계좌에 121,368주, ◇◇◇◇◇◇ 

계좌에 17,918주가 남아 있었는데, 2011. 7. 10.경 그  129,858주에 해 원고 명  

새  명 개 를 마쳤다.

  나) 이후 소외인  원고 명   △△△△△△ 계좌를 통해 2011. 8. 10.부  

2011. 9. 28. 지 SSCP 주식 합계 333,793주를 매 하고, 2011. 9. 30. △△△△△△ 

계좌에 있  SSCP 주식 455,161주를 원고 명   ▽▽▽▽▽▽ 계좌  체입고한 

다 , ▽▽▽▽▽▽ 계좌를 통해 2011. 10. 7.부  2011. 10. 26. 지 SSCP 주식 합계 

191,355주를 매 하 다. 

  다) 소외인  2011. 11. 16. ▽▽▽▽▽▽ 계좌에 있  SSCP 주식 450,000주를 다른 

증권계좌  체출고하고, 2011. 11. 25.부  2011. 12. 27. 지 ▽▽▽▽▽▽ 계좌를 

통해 SSCP 주식  매 ․매도를 여러 차  복하 다. 소외인  2011. 10. 24.부  

2011. 12. 2. 지 ◇◇◇◇◇◇ 계좌를 통해 SSCP 주식 합계 17,781주를 매도하 다.

  라) 주주명부 폐쇄일인 2011. 12. 28.경 ▽▽▽▽▽▽ 계좌에 4,969주, ◇◇◇◇◇◇ 

계좌에 137주  SSCP 주식이 남아 있었다(이하  각 주식  합한 5,106주를 ‘8차 주

식’이라 한다).

  마) 앞  본  같이 원심에  원고는 후입 출법에 라, 피고는 입 출법에 

라 증여  상 주식  특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.

  2)  같  사실 계를 앞  본  규 과 법리에 추어 보면, 원심 는 



- 14 -

 거래 당사자  사 등  사  고 하여 당사자들이 주장한 입 출법과 

후입 출법  합리 이라고 단 는 식에 라 증권계좌별  7차 주식과 그 후 취

득한 주식이 매도  시  량  특 한 다 , 8차 주식 에  이미 증여  상

이  7차 주식  외하고 새  증여  상이  주식 가 얼마인지를 심리하여

야 한다. 만약 그 심리결과 8차 주식  새  증여  상이  주식이 남아 있다면, 

원심  다  단계  그 주식이 이미 증여  상이  7차 주식  매도  사

용하여 동일인 명  재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그 결과에 라 이 사

건 법 조항에 른 과  여부를 단하여야 한다.

  그런데도 원심  그 시  같  이 만  2011. 12. 28. 증여 분에 한 증여

 부과처분 부가 법하다고 단하 다. 이러한 원심  단에는 이 사건 법 조

항에 른 증여 에 한 법리를 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 써 결

에 향  미  잘못이 있다. 

  5. 원고  상고이  5 에 하여

  원심  원고가 소외인 부  명 신탁  이 사건 SSCP 주식  매매차익이 명

탁자인 원고 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  어 운 , 2010. 1. 20. △△△△△△ 계좌

에  출  아 트 취득자  1억 원이 이 사건 SSCP 주식  매도 이라고 단 하

 어 운  등  사 에 추어 볼 , 당시 원고가 아 트 등  재산  취득할 재

이 충분하여 구 상증 법 45조 1항에 른 재산취득자  증여추  용할 

 없다는 원고  주장  척하 다.

   규 과 법리에 추어  살펴보면, 원심  이러한 단에 상고이  주장

과 같이 재산취득자  증여추 에 한 법리를 해하거나 논리  경험  법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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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 자 심증주 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.

  또한 이미 증여  과  주식  매매차익  얻  재산취득자 에 해 다시 

증여 를 부과하는 것  납 자  헌법상 재산권  침해하는 이 과 라는 상고이

 주장  이 사건에  증여  추  아 트 등  재산취득자  출처가 증여  

과  원고 명  이 사건 SSCP 주식  매매차익이라는 사실   하는 것인데, 

앞  본  같이 그러한 사실  인 하  어 다고 본 원심  단에 별다른 잘못이 

없는 이상 이 부분 상고이  주장   나아가 단할 필요 없이 이  없다.

  6. 결

  그러므  원심 결  피고가 상고  후 직권 취소한 증여  부과처분 부분  

하 , 이에 하여는 법원이 직  재 하 에 충분하므  자 하  하여 이 부

분에 한 1심 결  취소하고,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, 원심 결  원고 소 부분 

가운데 2007. 12. 28. 증여 분, 2009. 12. 28. 증여 분, 2010. 12. 28. 증여

분, 2011. 12. 28. 증여 분에 한 각 증여  부과처분  2009. 7. 10. 증여 분, 

2011. 7. 10. 증여 분에 한 각 나 지 증여  부과처분 부분  하고, 이 부분 

사건  다시 심리․ 단하게 하  하여 원심법원에 송하며, 원고  나 지 상고를 

각하  하여, 여 법  일  견  주 과 같이 결한다.

재 장      법 상

            법 안철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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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 심      법 노 희

            법 상


